
1,681,148,365

98,585,882

246,767,519

64,761,219

8,733,831

2,204,000

711,394

69,807,760

10,401,778

5,595,100

1,316,760

21,699,300

4,000,000

27,208,369

28,587,069

 (1) 일반예비비 30,477,582천원

 (2) 재해·재난목적예비비 2,000,000천원

 (2) 내부유보금 672,713천원

문화시설건립 816,251

예  산  총  칙

2020년도 추가경정 제1회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2,271,528,346 68,145,850

일반회계 50,434,451

특별회계 590,379,981 17,711,399

공기업특별회계 345,353,401 10,360,602

2,957,576

하수도사업 7,403,026

상수도사업

1,942,837공유재산관리

기타특별회계 245,026,580 7,350,797

262,015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등생활안정기금운영 66,120

의료급여기금

교통사업 2,094,233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

철도건설사업

도시재정비촉진 39,503

21,342

폐기물처리시설 167,853

제  1 조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제  7 조 2020년도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98,400,000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2020년도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 와 같다.

제  5 조 2020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 와 같다.

312,053

도시개발 650,979

기반시설 설치 120,000

도시재생 857,612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지방채상환(원리금 등), 재해
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제  2 조 세입 · 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 ·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와 같다.
단, 각 공기업특별회계는 별책으로 한다.

제  3 조 2020년도 채무부담행위는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 와 같다.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3,150,295천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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